
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2. 7. 19.>

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(제12조제5항 관련)

1.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(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

다):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

비율에 해당하는 금액

2.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(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

축물은 제외한다)

건축물 소재지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

가. 시(자치구가 설치되지 아

니한 시를 말한다)ㆍ군 지

역에 소재하는 건축물

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

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

나.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

는 건축물

1)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

축물: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

2)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: 연면적 2만 제곱

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

금액 ＋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

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
3.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
인 건축물: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


